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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거래 처리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거래 처리 시스템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본 발명의 시스템을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도면,

제 2도는 본 발명의 거래처리 장치의구성도,

제 3도는 본 발명의 이동 명령 입력장치의 구성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
하는 프로세서와 조립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이동시키는 이동수단, 상기 프로세서에서 상기 이동경로
를 구하는 수단, 상기 거래 처리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는 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인식위치를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얻은 상기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이동수단을 제어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이동해야할 이동경로가 결정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2 

특허청구의 범위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경로를 구하는 수단은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상기 이동경로
를 수신하는 무선통신 장치(3)인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3 

특허청구의 범위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이동 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상기 이동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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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4 

특허청구의 범위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요일 및 날짜중의 적어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래 처
리시스템.

청구항 5 

특허청구의 범위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예상 고객수와 각 거래 항목별 예상 이용빈도중의 적어
도 하나인 거래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하루의 특징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단, 상기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거래처의 장치가 설치되는 장
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상기 
결정될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를 출력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의 거래처리 장치를 갖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7 

특허청구의 범위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요일 및 날짜중의 적어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래 처
리시스템.

청구항 8 

특허청구의 범위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예상 고객수와 각 거래 항목별 예상 이용빈도중의 적어
도 하나인 거래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된 위치에서 새롭게 
설치해야할 새로운 위치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이동시키는 이동경로를 구하는 수단, 조립된 상기 거래
처리장치를 이동시키는 이동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는 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인식위치를 상기 이동경로를 구하는 수단에 의해 얻은 상기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이동
수단을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거래처리 장치.

청구항 10 

거래 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기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된 위치에서 새롭
게 설치해야할 새로운 위치로 상기 거래 처리 장치를 이동시키는 이동경로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 조립
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이동시키는 구동장치,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검출하는 검출장치,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검출 위치를 상기 수신장치에 의해 수신된 상기 이동경로를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구동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거래처리 장치.

청구항 11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
하는 프로세서와 조립된 상기 거래처리장치를 구동시키는 구동장치, 상기 프로세서에서 상기 이동경로를 
수신하는 수신장치,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검출하는 검출장치,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검출위치를 
상기 수신장치에서 수신된 상기 이동경로를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구동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가지며,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이동해야할 이동경로가 결정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2 

특허청구의 범위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장치는 무선통신 장치(3)인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3 

특허청구의 범위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상기 이동경로를 
하루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4 

특허청구의 범위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요일 날짜중의 적어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5 

특허청구의 범위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예상 고객수와 각 거래 항목별 예상 이용빈도중의 적어
도 하나인 거래 처리 시스템.

청구항 16 

하루의 특징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장치, 상기 입력된 데이터에 응답해서 거래처리 장치가 설
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프로세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를 출력하는 출력장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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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적어도 하나의 거래처리 장치를 갖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7 

특허청구의 범위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요일 날짜중의 적어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8 

특허청구의 범위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예상 고객수와 각 거래 항목별 예상 이용빈도중의 적어
도 하나인 거래 처리 시스템.

청구항 19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
하는 프로세서와 조립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이동시키는 이동수단, 상기 프로세서에서 상기 이동경로
를 구하는 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는 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인식위치를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얻은 상기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는 상기 이동수단을 제어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
기 프로세서에 의해 이동해야할 이동경로가 결정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영업점에서의 거래처
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시스템.

청구항 20 

적어도 하나의 거래처리 장치를 갖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시스템에 있어서, 하루의 특정에 관
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장치, 상기 입력된 데이터에 응답해서 영업점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상기 거래
처리 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프로세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
시키도록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를 출력하는 출력장치를 포함하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시스템.

청구항 21 

특허청구의 범위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장치는 표시 장치인 배치변경 시스템.

청구항 22 

영업점내에 프로세서와 적어도 하나의 거래처리 장치를 갖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방법에 있어
서,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상기 영업점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스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는 스텝 및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인식위치
를 상기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스텝에서 결정된 상기 이동 경로에 다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거래처리 장
치의 이동을 제어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방법.

청구항 23 

적어도 하나의 거래처리 장치를 갖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방법에 있어서, 하루의 특징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스텝, 상기 입력된 데이터에 응답해서 영업점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상기 거래처리 장
치의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스텝,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
기 결정된 이동 경로를 출력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방법.

청구항 24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이동해야할 살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
하는 스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는 스텝 및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인식위치를 상기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스텝에서 얻은 상기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을 제
어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거래처리 방법.

청구항 25 

특허청구의 범위 제 24항에 있어서,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상기 이동경로는 하루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래처리 방법.

청구항 26 

특허청구의 범위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요일 및 날짜중의 적어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래 
처리시스템.

청구항 27 

특허청구의 범위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예상 고객수와 각 거래 항목별 예상 이용빈도중의 적어
도 하나인 거래 처리 시스템.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4-3

공개특허특1991-0001577



    도면1

    도면2

    도면3

4-4

공개특허특1991-0001577


